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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유물이나 창작물 또는 생산물에 자기 자신의 고유의 표시를 하여 다

른 사람들의 것과 구별하려는 인류의 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인류 최초의 표지는 3,500년 전에 애급의 묘

지에서 발견되었고, 중국 역시 상표사용의 역사가 오래되어 전국시대에도 있었다

고 하기도 하지만 중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판단하면 북송시대부터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에 대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개

혁·개방 이전에는 이렇다 할 상표의 보호가 없었다. 그러한 영향에 따라 지금까

지도 중국은 상표법을 위반한 모조품, 위조품 등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는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식재산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

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는 국

가의 운영과 계획경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특히 상표권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상표권과 관련한 법률과 규정 등 각종 제도들이 거의 완비되

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상표등록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강제등록제도를 취

하는가 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조악하게 만들거나 품질을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

한 상표보호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지·저명상표의 개념을 혼합한 것으

로 보이는 치명상표(馳名商標)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상표관리를 적극적으로 보호

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는 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제도적으로 치열하게 육성하고

있어 차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상표가 대량으로 출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

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중국에서 상표법의 개관과 상표권 침해의 유형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하여 중국 법원의 사법해석과 상표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록

商標, 商標法, 商標登錄, 商標登錄申請, 商標登錄審査, 馳名商標, 著名商標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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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은 오늘날 경이로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성장에일익을담당하고있는지식재산권이이제는그수준과제도적보완이지

식재산권의 국제화에 맞추어 상당히 진전되었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

제체제를 운용하면서 나날이 성장하여 왔지만 민간경제의 비중을 늘리기 위하

여 정부의 간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1) 全國人民代表大會(전국인

대)는 헌법을 수정하여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2) 주지하

다시피 중국은 그 탄생과 함께 기존의 모든 법을 폐지하고 구소련을 모방한 새

로운 법률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로 인하여 제정된 지식재산권 관련법규들은 중

국의 전통적인 사고를 반영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미하여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를채용하였는데이것이오늘날중국상표법의원칙이되었다. 1960

년대에 제정된 상표법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인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

기보다는불법적인상표사용의증가를제한하고, 상표에대한신뢰를보장하기

위하여 품질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것 역시 문화대혁명으로 완전히 부정되

었다. 개혁·개방이후인1982년 8월23일에중국상표법을제정하여1983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1993년도 상표법 개정

과 WTO가입을 위한 2002년도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상표보호를 국제수준으

로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2002년도 상표법은 치명상표(馳名商標)3)에 대한 보

호를 규정하고 치명상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

식재산권을 기초적으로 규율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민사관

1̀̀) 金容吉, “中國의 抵當權에 관한 考察”, 「法學硏究」, 제19권 제1호(2008),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면.

2) 金容吉ㆍ朴冬梅, “中國의 物權法 制定動向에 관한 考察”, 「成均館法學」, 제18권 제3호(2006), 成均館大學

校 比較法硏究所, 239면.

3) 중국에서 치명상표(馳名商標)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관련 公衆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

고 동시에 명성과 신용이 비교적 높은 상표를 말한다. 2009年4月22日 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第1467

次會議通過）[法釋 2009 3號], 제2조. 중국에서 치명상표는 우리나라의 주지·저명상표 등 유명상표와 유

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기로 한다. 중국에는 치

명상표 외에 著名商標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와 혼동되는 번역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

는 제5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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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률이 역시 미비하였으나4)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보완되었다. 1981년에

경제계약법,5) 1986년에 민법통칙,6) 1990년에 계약법,7) 1993년에 반부정당경

쟁법,8) 1995년에 담보법, 2007년에 물권법 등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사법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보호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실효성을 갖춘 행정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상표보호제도와 특히 치명상표의 특수한

보호제도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기업들이중국의상표제도에대하여참고가

될수있도록하고자한다.

Ⅱ. 중국 상표법의 개관

1. 중국 상표법의 역사

중국에서 문헌상으로 상표를 사용한 시기는 전국시대에 부터라고 하는 주장

도 있으나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은 문물이 발달한 송나라 시대부터이다.9) 특히

중국에서전용상표가쓰이기시작한것은청나라乾隆年間인 1736년이며본격

적으로상표를보호하기시작한것은청나라말기부터이다.10) 청나라말기에淸

172

14) 중국은 건국 이래 물권을 중시하지 않았고, 소유권 기타 물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梁慧星, 關于中國民法典編纂[「法制硏究」, 第22號(2002), 韓國法制硏究院], 205

면.

15) 中華人民共和國經濟合同法은 1982.7.1일부터 시행되었고, 1985년에 섭외경제계약법이, 1987년에 기술계

약법이 제정된 후 1999. 3. 15일 이르러 이들 3개의 계약법을 통합한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을 제정하여

1999.10.1일부터 시행하였다.

16) 민법통칙 제94조 내지 제96조까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17) 계약법은 총칙부분 중 제2장에서 제7장까지 계약의 체결, 효력, 이행, 변경 및 양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표권의 양도, 사용권허가 및 질권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8장은 특허권의 기술계약과 관

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18) 1993年9月2日에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第10號로 公布된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은 제2장에서

타인의 등록상표 사칭행위, 치명상표와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함부로 사

용하는 행위, 상품의 품질위조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19) 중국 북송시대 산동지방의 바늘제조업자인 劉家가 상품인“功夫針”에 白兎(흰토끼) 상표를 사용하였다.

鄭成思, 「知識産權法」,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160면.

10) 上揭書,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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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자본주의 열강들로부터 그들의 통상무역을 유지 및 보호해달라는 압력

을 받으면서 상표를 보호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淸政府는 먼저 1902년에 영국

정부와 1903년에는일본및미국정부의압력을받아들여通商行船條約을체결

하였으며, 1904년 淸政府는 외국열강의 압력을 받아 商標注冊試辦章程을 공포

하면서부터11) 상표를 보호하기 시작하였다.12) 그 후 외국인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와서거주와사업을운영하게됨에따라1923년에北洋政府는상표법과관

련세칙을 공포하였다.13) 1927년 12월에 국민당정부는 南京에 全國注冊局을 설

립하여 등록업무를 개시하고, 1930년에는 商標法과 商標法實施細則을 공포하여

1931년 1월 1일까지 시행하였다. 1949년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1950년 8

월8일에중국정부는기존의상표법을폐기하고첫번째상표법규정인商標注冊

暫行條例를공포하였고, 1963년3월30일에商標管理條例를제정하여상표의강

제등록 원칙을 시행하였다.14) 1966년 이후부터 1976년까지는 문화대혁명의 영

향으로 상표등록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였다가 1978년에 국가공상행정관리

국이 상표등록업무를 개시하면서 상표법의 제정 필요성을 인식한 중국 정부는

1982년8월23일에상표법을통과시키어1983년3월1일부터시행하였다.15)

2. 상표법의 개정

개혁·개방 중에 상표법은 중국 상품 및 물품의 질적수준 제고에 중요한 작

용을하게되었으며, 시장경제의발전에따라대내적으로는활기를불어넣었고

대외적으로는개방의수요에부응하게되었다. 이에따라 1993년 2월 22일제7

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상표법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제

1̀1̀) 吳漢東主編, 「知識産權法 第2版」, 法律出版社, 2008, 211면.

12) 이것이 중국 역사상 최초의 상표에 관한 성문 입법인데, 당시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20년이었다. 吳漢東,

前揭書, 211면.

13) 1904년부터 1923년까지 상표등록 건수는 약 25,000건으로 대부분 외국상표였다. 王連峰, 「商標法通

論」, 鄭州大學出版社, 2003, 41면.

14) 商標管理條例 제3조는 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의 질과 양을 保證하고, 提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계

획경제의 색채가 농후하였다. 吳漢東, 前揭書, 211면.

15) 이 상표법은 중국에서 최초의 지식재산권 영역의 법률로서 이는 計劃經濟와 商品의 經濟的 需要를 반영

하였다. 吳漢東, 前揭書,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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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16) 그 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2001년 10월에 상표법을 대폭 개정한 제2차 수정안을 통과시키

어신상표법을2001년 12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이상표법의특징은우선상표

출원의주체와객체를확대하였다. 즉주체를자연인,17) 법인또는기타단체로

확대하였다.18) 둘째 치명상표 보호규정을 신설하였다.19) 이에 따라 중국에 등

록된 치명상표(馳名商標)의 경우에는 이종상품까지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아니한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유사상품까지만

배제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리적표시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상표관련 심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였다.20) 다섯째, 상표권의 보호

를 강화하고 새로운 침해행위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2002년 8월 3일에

국무원은 새로운 商標法實施條例를 공포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국제기구의 가

입에 적극적인 노력을 가하여 1980년에는“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협약”,

1985년에는“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94년에는“상품과 서비스에

관련한 국제분류 니스협정”, 2001년에는“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에도 가입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은 오늘날의 실정에 부합하는 상표법 3체계를 완비하여

시행하여오고있다.

3. 상표법의 체계

중국에서 상표권에 관련된 법령들은 중국 상표법, 형법, 세관법과 2002년 8

월 3일에 국무원령 제358호로 제정된 중국 상표법실시조례, 상표심의규칙,21)

174

1̀6)̀ 關于修改(中華人民共和國商標法)的決定

1̀7̀) 1983년 상표법은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인 기업인들만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었고 개인들은

상표권을 가질 수 없었으며, 외국인들은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었다. 2001년 상표법 제4조는 자연인

도 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8)̀ 吳漢東, 前揭書, 211면.

1̀9)̀ 吳漢東, 前揭書, 212면.

20) 수정전 상표법에서는 商標評審委員會의 결정이 종국적이었으나 2001년 상표법에서는 商標評審委員會

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이하 특별한 경우 외에는“법원”이라 함)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

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1) 商標評審規則은 1995年11月2日에 原國家工商行政管理局 第37號令으로 공포된 후 2005年9月26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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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호로 제정된 치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22) 2003년 4월 17일에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제6호로제정된집단

상표, 증명상표등록및관리방법,23) 치명상표업무세칙24) 등이있다. 아울러상

표권에관한규정들은다른법령에도있는데중국민법통칙, 반부정당경쟁법등

이그것이다. 상표권분쟁과관련하여최고인민법원과최고인민검찰원이공포한

각종 사법해석이 있는데, 사법해석은 실제로 법원의 판결문에서 법률과 동등하

게인용되고있다.25) 사법해석은2009년 4월 22일에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467차회의를통과한인민법원치명상표보호와관련한민사사건심리법률

응용 문제에 대한 해석[法釋 2009 3호]과26) 2008년 2월 18일에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44차 회의를 통과한“등록상표·기업명칭 우선권 충돌 민사안

건심리문제에대한최고인민법원의규정”[法釋 2008 3호]27) 등이있다. 이밖

에지방법규로산동성저명상표에관한규정등이있다.

Ⅲ. 상표권의 침해유형

1. 의의

상표의 목적은 특정한 상품의 출처와 품질의 동일성을 보장하여 소비자들로

原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令 第20號로 제2차 수정을 하였다.

22) 2003年4月17日 通過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令 第5號) 馳名商標認定和保護規定.

23) 2003年4月17日 通過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令 第6號) 集體商標, 證明商標注冊和管理辦法.

24) 2009年4月21日에 工商標字〔2009〕81號로 馳名商標認定工作細則이 제정되었다.

25) 最高人民法院關于司法解釋工作的規定 제5조는“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은 법률의 효력을 가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6년 5월에 제정된 最高人民檢察院司法解釋工作的規定 제5조에서도“최

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하고 공포한 사법해석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6) 2009年4月22日 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 第1467次會議通過“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涉及 馳名商標保

護的民事糾紛案件應法律若干問題的解釋”[法釋 2009 3號]

27) 2008年2月18日 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 第1444次會議通過“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注冊商標, 企業名

稱與在先權利衝突的民事糾紛案件若干問題的規定”[法釋 2008 3號]. [法釋 2008 3號]는 등록상표, 기업

명칭이 다른 우선권과 충돌되는 민사분쟁 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과

민법통칙, 상표법, 反不正當競爭法 등 법률규정을근거로재판실천에결부하여이규정을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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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원하는 상품을 많은 노력없이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아울러 상표권자가 장기간 동안 사용함으로써 소

비자에게널리알려지고신용이쌓이면그자체로서유형적재산보다도더많은

무형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허락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게 되면 상표

권자의재산을침해하는것과같아서불법행위에해당한다. 중국상표법제51조

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등록이 결정된 상표와 사용이 지정된 상품에 한한다고

하여상표권의효력범위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상표의침해는상표권자의동

의를 받지 않거나 등록상표와 똑같은 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스스로 사용하거나

상표등록자가등록상표를사용하는것을방해함으로써소비자가혼동을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 제52조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는데 이러한 침해유형으로는 첫째, 상표등록자의 허락없이 동일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둘째,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였거나, 셋째,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하였거나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였

거나, 넷째, 상표등록자의 동의없이 그 등록상표를 대체하고 동시에 당해 대체

상표 상품을 시장에 유통하였거나, 다섯째,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기타 손

해를입힌경우이다.

2. 사용침해

상표등록자의 허락없이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

나유사한상표를사용하는행위는침해행위를구성한다.28) 사용권침해행위는

4종류로구분된다. 첫째, 동일상품에동일상표를사용하는행위, 둘째동일상품

에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셋째 유사상품에 동일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넷

째 유사상품에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이다. 이 중에서 동일상품에 동일상표

를사용하는행위가가장심각한상표침해행위이다.29) 서비스표도상표에포함

176

28) 중국 상표법 제52조 제1항

29) 吳漢東, 前揭書,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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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권한없는 제3자가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 유사

한 서비스표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상표사용에 대한 개념은 상표법과 상표법실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상

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상품 거래문서에 사용하거나

또는상표를광고선전, 전시및기타상업활동에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30)

3. 판매침해

상표법 제52조 제2항은 상표침해의 두 번째 유형으로 등록상표권을 침해하

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인데 중국은 이를 별도의 침해행위로 들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상표법 제66조는 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의 주체는 보통 상품의 판매자인데 이는 상품침해의

목적이 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있기 때문이다.31) 상표권 침해행위와 법률

적책임에는일정한제한이있는데상표법제65조는선의의판매자를보호하고

있다. 즉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 침해자가 침해기간 동안 그 권리의

침해로취득한이익, 또는피침해자가피침해기간에권리침해로입은손실을말

하는데, 여기에는피침해자가권리침해행위의제지를위해지불한합리적인지

출을포함한다(제1항). 아울러권리침해자가권리침해로취득한이익, 또는피침

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법원은 권리침해행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50만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제2항). 그리고 등록상표권

을침해한상품인것을알지못하고판매하였거나당해상품을합법적으로취득

한 증명을 제시할 수 있거나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그동안 상표

를집행및관리하고위조품을조사하여처리하면서행위자가일정한행위를한

때에는 판매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즉 판매상품의

상표를 바꾸다가 붙잡힌 경우, 위법 사실로 처벌을 받은 후 재범을 한 경우, 사

30) 商標法實施條例 제5조

31̀̀) 吳漢東, 前揭書,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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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 정당하지 않은 구입경로를 통하

여정품보다싸게판경우, 영수증및장부등의회계처리를허위로기재하는경

우, 회사가대규모로모조품을만들어서판매하는경우, 사건발생후물증을이

전또는소각하거나허위의증명이나허위의상황을제공하는경우등에대하여

인정하고있다.32)

4. 표지침해

상표법제52조제3항은타인의등록상표표지를위조또는임의로제조하였

거나위조또는임의로제조한등록상표표지를판매한경우에상표권침해행위

로 간주하고 있다. 침해자는 대개 상표인쇄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개인이다. 타

인의등록표지만을위조하거나무단으로제조된타인의등록상표만을판매하는

경우에는상표권자에게직접적인손해를가져오지는않으나그러한침해행위가

모조품의 제조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게 되므로 결국 상표권자의 상표를 침해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침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상표

권자의 수권이나 위탁없이 표지를 제조하거나, 상표권자의 수권이나 위탁은 있

지만 그 수권범위를 이탈하여 표지를 만들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경

우에 침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33)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의 위조 및

무단으로 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商標印刷管理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

다.34) 상표를제작할수있는자는인쇄업허가를받은기업과개인이다. 상표사

용권자가 상표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계약서가 필요하며35) 미등록

상표의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작하고자 하는 상표가 상표법 제10조에서

정하는사항을위반하여서는안된다. 상표제작업자가상표인쇄관리방법을위반

하여제작한경우에도상표권을침해하는행위가된다.36)

32) 吳漢東, 前揭書, 283면

33) 吳漢東, 前揭書, 283면

3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1983년에 商標印刷管理方法을 제정한 후 2004년에 개정하였다.

35) 商標印刷管理方法 제5조 제2항.

36) 商標印刷管理方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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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러한 행위를“反向假冒”또는“産品替代”라고 한다.

38) 吳漢東, 前揭書, 283면.

39) 審理“楓葉”訴“鰐魚”案的幾個問題,

http://www.lawtime.cn/info/shangbiao/sbalal/2006091531833.html(2010년 6월 1일 방문) 1998年6月

10日，北京市第一中級人民法院知財産權庭對北京市京上服裝工業集團服裝一廠訴被告北京百盛輕工發展

有限公司, 鰐魚國際机構(私人)有限公司, 中國地區開發促進會, 第三人陣樹新侵犯商業信譽, 不正當競爭

一案進行一審公開審判，法院認定開發促進會原下屬企業北京同益廳告公司損害了北京服裝一廠的商業信

譽，構成不正當競爭.

40) 우리나라상표법도이러한행위가상표권침해에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직접적으로 규정한것은없다.

5. 상표변환(更換商標)

상표법 제52조 제4항은 상표등록자의 동의없이 그 등록상표를 변환하고 동

시에 당해 대체상표 상품을 시장에 유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권자

의동의없이상품에부착된상표를떼어내고자기또는제3자의상표를붙여서

시장에다시판매하는경우에는상표권침해행위에해당한다. 사용침해, 판매침

해, 표지침해는 그 행위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복제하여 상품, 서비스 및 광고에

사용하여자기의제품을타인의제품으로변경하는침해행위들이지만상표변환

은 이와 반대로 타인의 제품을 자기 또는 타인의 상품으로 가장하는 것이다.37)

이러한조항은2001년에상표법에추가된것인데이는북경에서발생한단풍잎

(楓葉) v. 악어(鰐魚)사건에서 기인한다.38) 40년 동안 의복제조업을 영위한 원

고는“楓葉”상표를 1979년에 상표국에 의복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등록하였

다. 피고는싱가포르에있는의류회사와“鰐魚”상표에관한사용계약을맺었다.

그 후 피고는 1994년에 원고의“楓葉”상표가 부착된 바지를 구입한 후에 그에

부착된“楓葉”상표를떼어내고“鰐魚”상표를부착하여자신의대리점에서판매

하다가 소송을 당하였다. 4년여에 걸친 소송의 결과 1심법원은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아 종결된 사건이다.39) 이 사건은 재

판과정에서 상표법상 명백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40)

논란이 많았으나 위법한 행위라는데 모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어 2001년 상표

법개정시에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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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침해행위

상표법제52조 제5항은 타인의등록상표권에기타손해를 입힌경우를규정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것은 商標法實

施條例및최고인민법원의사법해석에서각각규정하고있다.

1) 상표법실시조례

상표법실시조례는상표법제52조제5호에규정한등록상표권침해행위에대

하여동일또는유사상품에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표지를상품

명칭 또는 상품장식으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한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된다

고규정하고있다.41) 즉정당한권한이없는자가등록된타인의상표를자신의

상품명칭또는장식으로사용하는경우에, 일반소비자들이상품의출처에혼동

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상

표와 제품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게 되고 그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로 될 위

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희석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42) 따라서 이러

한 행위를 금지하면 치명상표와 특정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

둘수있다. 상표법실시조례제50조제2항은타인의등록상표권을침해할목적으

로고의로창고보관·운수·우송·은닉등편리를제공한경우에는상표권의침

해행위로 보고 있다.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위조품을 제조하고 판매활동도 전

문화되어 생산과 판매 체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창고보관, 운송, 우편발송, 은닉

등의행위를하는자는직접적으로상품을침해하는것은아니지만, 그행위가위

조품을제조하고판매하는데편리한조건을제공하기때문에상표권을침해하는

결과가발생한다. 따라서공동침해자에게법률적책임을부담시켜야한다.43)

2) 사법해석(司法解釋)

4̀1̀) 商標法實施條例 제50조 제1항.

42) 吳漢東, 前揭書, 285면.

43) 吳漢東, 前揭書,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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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企業名稱登記管理實施辦法 제9조에 의하면 기업명칭은 행정구역, 字號, 업종, 조직형식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北京市AB貿易有限公司에서 행정구역은 北京市이고, 字號는 AB, 업종은 貿易, 조직형식은 有

限公司이다. 중국에서의 商號는 기업명칭 중 字號를 말한다.

45) 企業名稱登記管理規定 제3조에 의하면, 기업명칭은 기업신청 등기시에 기업명칭등기주무부서에서 허가

하며, 기업명칭은 사전 심사비준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

46) 最高人民法院 關于審理商標民事糾紛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第1條 第1項.

47) 最高人民法院 關于審理商標民事糾紛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第1條 第3項.

(1)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

중국에서상호를44) 관리하는부서는각지방정부또는시정부의공상행정관

리부서이며,45) 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상표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

서 상호관리규정과 상표관리규정이 서로 다르고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기 때문

에 상호와 상표 간에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상표 민사분쟁에 관한

해석 제1조제1항은 동일,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문자

를 기업의 상호로 사용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용이하게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는

상표권을침해하게된다.46) 상표권소유자는타인이그의상표를기업명칭으로

등록하고공중이오해할소지가있는경우에기업명칭등기기관에기업명칭등록

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타인이 상표로 사용하는 것

을 저지할 수 있다. 한편 상표의 등록신청시에 이미 기업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저촉되게되는데이에대하여상표법제31조는“상표등록출원은타인이확보하

고 있는 우선권을 침해하지 못하며, 타인이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을 구비한 상

표를부당한수단을통하여미리출원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

(2) 도메인이름으로 사용

상표 민사분쟁에 관한 해석 제1조 제3항은“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도메인이름을 통하여 관련 상품을 전

자거래함으로써 관련 대중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7) 즉 도메인이름과 상표는 다같이 식별표지이지

만그들을표지하는대상이전혀다르다. 상표의문자가도메인이름으로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치명상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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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상표간의충돌을피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상표권을침해

하는 경우는 도메인이름을 악의로 등록하는 경우인데 주관적인 악의를 인정하

는 방법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2001년 6월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컴

퓨터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관한 해석”48)에 의할 경우 피고의 행동이 일정한

경우에 악의로 인정한다. 즉 상업 목적으로 타인의 치명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하여 사용하는 도메인이름이 원고가 등록하는 상표와 도메인이

름과 같거나 유사함으로써 고의로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사이트와

혼동되어 인터넷 사용자를 오도하고 그의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악의가 인

정된다. 아울러도메인이름을높은가격으로판매또는임대하거나다른방법으

로양도하여정당하지않은이익을취득하는경우및도메인이름을등록한후에

스스로사용하지않고, 사용의준비도없는경우에는그도메인이름을사용하는

것을저지하도록하고있다.49)

Ⅳ.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1. 분쟁처리 방식

상표권은 독점적인 재산권으로 사권에 속한다. 상표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침해자에게 상표권의 사용중지 및 판매정지 등 물권적 성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 이러한절대권에기한청구권은자력구제의방식으로행사하거나공적

인구제방식에의할수있다. 중국에서상표권이침해된경우, 중국상표법에따

르면우선당사자간의협상에의하여해결하고협상이어려운경우상표등록자

나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제소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

다. 이처럼 사법상의 구제와 행정적 구제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중국 상표권

보호의 특징이다. 법원에 제소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처리를 청구하는 것

48) 最高人民法院 2001年6月 公布的 審理涉及計算机網絡域名民事糾紛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49) 吳漢東, 前揭書,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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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몇가지점에서다르다.50) 첫째청구의주체가다르다. 상표권을침해하면피

침해자 또는 누구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나 법원에

제소하는 자는 피침해자만이 가능하다. 둘째, 청구의 조건이 다르다.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 침해자가 명확하지 않아도 침해행위만 있으면

가능하나 법원의 제소하려면 피고가 명확해야 한다. 아울러 공상행정관리기관

은 위조품과 상표침해행위 등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주요 업무

이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제소하지 않으면 주도적으로 상표침해행위를 처리하

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구제보다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집행법에 의하는 것이 시기 적절하고 절차상 간단하게 처

리할수있는장점이있다.

2. 민사적 보호

1) 의의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에 침해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데, 피해자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침해자의 민사책임이다. 상표권 침

해에대한민사적구제제도는침해행위의금지청구, 손해배상의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소송보전조치 등이다. 중국 상표법은 상표를 침해를 당한 경우에

권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부

담시키고있다. 민사책임을묻기위해서피해자는법원에소를제기하여야하는

데 그 때 침해행위 중지청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강

제집행력이있으며, 사건의최종적인해결수단이다. 아울러침해행위의금지를

청구할 때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재산보전 및 증거보전의 제도를

이용할수있다. 그러나절차가어렵고, 최종판결에이르기까지시간이오래걸

리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중국에서는 법

원을이용하는사례가점차증가되고있다.51) 법원은민법통칙제134조및상표

50) 吳漢東, 前揭書, 286면.

51) 과거에는 특히 상표권 침해사건의 경우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침해구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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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러한 추세는 2001년 전리법(특허법)의 개정 및 침해 양상의 변모에 따라 바뀌어 지금은 점차 법

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즉 전리법 개정으로 손해배상 명령권이 폐지되는 등 행정기관의

단속 권한이 약화된 것도 이러한 추세 변화의 한 이유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모방품의 제조 및 유통 양

상이 바뀌고 침해 행위가 교묘해져 비전문적인 행정기관으로서는 침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사건이 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52) 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商標民事糾紛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2002年10月12日 最高人民法院審判

委員會 第1246次會議通過 法釋 [2002] 32號), 제21조 제1항.

53) 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상당하고 북경에 소재),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에 상당하고 省, 자치구, 직할시에

설치),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에 상당하고 省, 자치구, 직할시에 설치), 북경 제1중급인민법원(국가지식산

권국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지법 지원에 상당하고 현, 시에 설치)이 있다.

54) 어느 지역의 어떤 급의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최종심을 담당할 제2심법

원이 결정되게 된다.

55) 最高人民法院 關于審理商標案件有關管轄和法律適用範圍解釋.

법 제53조의 규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중지, 방해제거, 위험제

거, 손해배상, 영향제거 등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벌금(罰款)을 부과할 수 있으

며, 침해상품이나 위조상품의 표지와 권리침해 상품의 생산에 전문적으로 쓰인

재료, 공구, 설비등재물을몰수하는민사제재결정을할수있다.52)

2) 상표사건의 관할법원

중국의법원은4단계로구분되어있으며53) 2심제를채택하고있는데, 제1심

이 기층인민법원이면 제2심은 그 지방의 중급인민법원이 되고 제2심 판결로서

사건은종결된다.54) 상표권분쟁이발생한경우어느법원에서처리하는가에대

해서는“상표사건관할에관한해석”55)에따르는데이에의하면보통상표권분

쟁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1심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표사건이 많은 지

역인경우에는최고인민법원의허가를얻어기층인민법원이상표사건을관할할

수도있다. 그러나상표평심위원회의심판에불복하는경우는북경시제1중급인

민법원이 1심이된다. 중국의지방에서지식재산권의침해행위가있었을때그

침해사실이명백하고증거가분명함에도소송절차가한없이지연되는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그야말로‘지방보호주의’때문인데 침해자가 지역경제를

볼모로 하여 상표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러한 지방보호주의는 상급심이나 북경이나 상해 등 대도시로 갈수록 그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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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약해지므로제1심법원을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

3)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그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

고 있거나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인 권익이 만회

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소를 제

기하기전에법원에침해행위의중지를신청하고, 재산보전조치를취하도록신

청할수있다.56) 이경우법원은중국민사소송법제93조~제96조및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57) 상표권 침해행위를 발견하여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증거는58)

1) 상표권자의상표등록증, 2) 이해관계인은상표국에등록된상표사용허락서류

및 상표등록증 사본, 3) 배타적 독점사용권자의 단독신청인 경우에는 상표권자

의신청포기관련서류, 4) 상표권자의승계인은승계관련입증서류, 5) 현재또

는장래에상표권침해가예상되는경우에는그증거자료등이다.59) 신청인이제

소전상표권침해행위의중지신청을하고자하는경우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신청인이보증, 저당등의형식으로제공하는담보가합리적이고유효한경우에

법원은이를허가하여야하며, 신청인이담보를제공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을

기각하도록하고있다.60) 법원은상표권침해행위중지명령을접수한후에심사

하여法釋[2002] 2號제4조에부합하는경우에는48시간내에서면으로재정을

하여야 한다. 재정이 피신청인에게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인 경우에

56) 우리나라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하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의 제기 전이나 동시에 제기하는데 이는 긴

급성을 요한다.

57) 중국 상표법 제57조.

58) 最高人民法院關于訴前侵犯注冊商標專用權行爲和保全證据適用法律問題的解釋 (2001年12月25日 最高

人民法院審判委員會 第1203次 會議通過 法釋[2002] 2號 제4조).

59)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개 상표권자이지만 사용권자도 가능하다. 독점사용권자는 금지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독점사용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상표권자에게 금지청구권이 있다. 배타적사용

권을 준 경우에 상표권자도 당해상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공동으로 금지청구권을 제출

할 수 있다. 보통사용권을 준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이 없으며, 상표권자의 수권을 받는 경우 금지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法釋[2002] 32號 제4조 제2항.

60) 法釋[2002] 2號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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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법원의 제소전 중지명령에 대한 재정은 즉시

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하고늦어도5일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61)

4) 손해배상의 청구

침해자의 고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가지 불법행위의 요건이 필요하다.62) 우선 타인의 위법한 행위가 있

어야한다. 즉상표법제52조에서열거하고있는상표권침해행위가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행위자의과실이존재하여야한다. 중국은고의나과실의추정을법

령에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지만63) 상표법 제52조나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근

거로과실책임을원칙으로하고있다. 따라서상표권을침해하는물품을판매하

거나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과실이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셋째, 손해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넷째,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표권을 침해하였더라도 침해자가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알지

못하고판매하였거나, 당해상품을합법적으로취득한증명을제시하면서그제

공자를밝힐수있는경우에는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손해배상액에대하여

상표법제56조는상표권침해로인한배상액에대하여침해자가침해기간에그

권리침해로취득한이익,64) 또는피침해자가피침해기간에권리침해로입은손

실액이며,65) 여기에는피침해자가권리침해행위의제지를위해합리적으로지

61̀̀) 法釋[2002] 2號, 제10조.

62) 吳漢東, 前揭書, 289면.

63) 우리나라 상표법 제68조에 고의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64)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취득한 이익이란 권리침해상품 판매량과 그 상품 단위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

할 수 있고, 그 상품의 단위당 이윤을 알 수 없으면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당 이윤에 따라 계산할 수 있

다. 法釋[2002] 32號, 제14조.

65) 권리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실액이란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한 상품판매의 감소량 또는 권리침해 상품

판매량과 그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法釋[2002] 32號,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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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그리고 권리침해로 취득한 이익

이나 피침해로 입은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법원은 권리침해행위의 정

상을참작하여50만원이하의배상을판결하도록하고있다(제2항).66)

5) 소송보전 조치

(1) 증거보전 조치

증거보전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은 2001년 개정시에 신설되었다.67) 즉 상표

권침해행위에대한증거가멸실되거나68) 당해사건이후증거를얻기어려운경

우에 당사자인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

며, 제소전 증거보전에는 특정조건이 필요하다.69) 증거보전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피신청인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그러할 우려에 대하여

상당한정도의증거가있으면된다. 증거보전신청서에는1) 당사자의인적사항,

2) 증거보전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와 소재 장소, 3) 증거보전 신청대상에

대한 증명자료, 4) 신청이유와 증거멸실, 추후 입증곤란 등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70)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

며, 결정을 하면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신청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소를하지않는경우에71) 법원은신청인의증거보전신청을해제한다.72)

(2) 재산보전 조치

66) 법원이 배상액을 확정할 경우에 권리 침해행위의 성질, 기간, 결과, 상표의 명성을 고려해야 하고 상표사

용허가의 종류, 기간, 범위 및 권리침해행위의 제지에 합리적으로 지출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정한

다. 法釋[2002] 32號 제16조 제2항.

67) 그 이전에는 민사소송법 제74조를 적용하였다.

68) 증거의 멸실은 형체의 멸실, 부패, 변질 등으로 원상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9) 吳漢東, 前揭書, 288면.

70) 法釋[2002] 2號 제3조.

7̀1̀)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착오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피신청인은 관할법원에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72) 法釋[2002] 2號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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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승소할것이예상되는되는경우에는손해배상청구소송이실효를거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래에 집행할 피고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제소전 재산보전 신청제도이다.73) 신청요건은 우선 보전조치를 적기에

취하지않는다면승소하더라도보전을받을수없는등신청인의합법적인권익

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보

전재산액에상당하는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신청인이담보를제공하지않은

경우재산보전조치신청은기각된다.74) 법원의재산보전조치가있은후에상표

권자와이해관계인은관할법원에소를제기하거나재산보전조치를하는집행법

원에소를제기할수도있다. 재산보전조치의종류는민사소송법이규정하고있

는데75) 차압, 압류, 동결(凍結) 등이 있다. 기타 상표권 자체에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도76)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상

표권에 대하여 재산보전을 집행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표국에 협조 요청을 하여

야 한다. 상표권에 대하여 재산보전을 하는 경우 그 재산보전 기간은 1회당 6개

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기간은 상표국이 법원으로부터 협조문을 받은 날로부

터 기산한다. 피신청인 역시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인적 담보, 물적 담보, 현

금및유가증권등의담보가가능하다. 피신청인의담보제공으로장래의집행이

확실한 경우에 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담보인은 피신청인이

패소하거나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연대책임을진다.

3. 행정적 보호

1) 의의

개혁·개방이후에 중국은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또 낙

후된산업과상업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지식재산권제도를인식하기시작하는

73)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압류신청제도와 유사하다.

74) 중국 민사소송법 제93조.

75) 중국 민사소송법 제94조.

76) 最高人民法院關于人民法院對注冊商標權進行財産保全的解釋.



김용길 - 中國의 商標保護制度에 관한 考察 189

한편, 특히 1979년미국과의협상이후에지식재산권보호내용을이행하기위하

여 지식재산권제도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중국은 재판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고전통적으로행정부가국가의운영을주도하였으므로자연스럽게행정절

차에 의하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행정적인 보호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식재산

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정수단으로 침해사건을 조사

하여처리하고, 아울러손해배상을조정하며, 침해행위의중지명령등행정조치

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적인 보호제도는 침해중지명령을 즉시 내리는 등

재판제도에 비하여 빠르고 효율성이 높다. 상표권 침해사건은 법원에 의해서도

보호되지만 많은 사건이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의해 1차적으로 처리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원과 달리

직권으로상표권침해행위를조사하여침해행위중지명령을할수있고, 당사자

의 청구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화시대에 있

어서 상품의 수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인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해 세관을

통해서국경조치를취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2)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한 보호

상표권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당사자는 침해지역의 공상행정관리국에

고소또는고발을할수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77) 성급공상행정관리국

은78) 상표권침해사건을지휘, 협조및감독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실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처리하는 기관은 각 지방의 縣 또는 區, 市의 공상행정관

리국에서 담당한다. 상표권 침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

사자 간에 협의로 처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그에

관한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우선 침해행위 중지명령을 발동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불법경영액의3배이하로처하는것이원칙이고그것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

77) 북경에 설치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국은 상표출원, 등록,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상표평심위원회

는 상표무효심판을 처리한다.

78)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각 省, 자치구, 직할시에 31개를 설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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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79)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침해행위의 중지

명령이나 폐기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

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국이 상표권

침해사건을접수하는경우에는상표권침해행위의고소, 고발및관련자료를첨

부하도록하며, 당해사건에대하여책임지고조사할담당자2명을정한다.80) 접

수가 이루어지면 담당자는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조사하고 전면

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증거자료로는 상표등록증, 상표국이 상표

등록원부에 따라 발급한 증명자료, 상표권 사용허락계약서, 상표권침해 혐의자

료등이있으며이들은사실에근거하여야증거로서효력을갖는다. 공상행정관

리부서가행정처벌을결정하면당사자에게통보되고당사자들은일정한기한내

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침해자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 언

제라도사법적해결방법으로전환될수있으므로최종적인해결책은아니다.

3) 세관에 의한 보호

국경을 통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에도 상표권자는 신용

이나 명성에 상당한 훼손을 가져오게 되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관을 통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세관을 통하여 지식

재산권을 보호받기 시작한 것은 1992년 1월 17일에 중·미 간에 서명한 지식재

산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해서이다.81) 이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5일에중국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를82) 공포하여 1995년 10월 1

일부터시행하였으며, 2003년 12월 2일 TRIPs규정에맞추어지식재산권보호조

례를 개정하고, 2004년 5월 1일에는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을83)

79) 吳漢東, 前揭書, 290면.

80) 工商行政管理機關行政處罰程序暫行規定 제14조.

81̀̀) 양해각서는 총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82) 中華人民共和國知識産權海關保護條例

83) 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于中華人民共和國知識産權海關保護條例實施方法



김용길 - 中國의 商標保護制度에 관한 考察 191

공포하였으나 2009년 3월 3일에 이를 개정하였다.84) 한편 중국 세관이 등록상

표를 모두 보호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경을 통과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효과적

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관의 보호절차

는 직권에 의한 보호와 청구에 의한 보호로 나누어지는데 청구에 의한 보호가

원칙적인모습이다. 청구에의한보호는상표권자가스스로권리를침해하는물

품에대한정보를입수한경우에, 해당세관에상표권의보호를요청하는동시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해당세관에서는 그 침해의심 물품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서 세관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

표는 등록된 상표를 의미하므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다.85) 직권에 의한 보호는 각 세관에서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

는 경우에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을보호해달라는신청서를제출함과동시에담보제공을86) 하게된다. 이

경우에 세관은 상표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행하고 그

사실을상표권자및화물주에게통보하게된다.87) 세관이침해물품이라고결정

하면 이를 몰수하고 송·수하인에게는 처벌통지서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

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세관은 압수된 권리침해 물품

을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가 구매할 의사가 있을 경우 상

표권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상표권

자의 구매의사도 없을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경매를 통하여

처리하며, 권리침해부분을제거할수없는경우에는소각처리한다.88)

84) 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于 (中華人民共和國知識産權海關保護條例)的實施爲法) 已于2009年2月17日 經海

關總署署務會議審通過，現予公布，自2009年7月1日 起施行. 2004年5月25日 海關總署令第114號公布

的 (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于<中華人民共和國知識産權海關保護條例>的實施爲法) 同時廢止.

85) 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于中華人民共和國知識産權海關保護條例實施方法 제6조.

86) 담보금액은 침해의심이 되는 상품의 가액에 따라 다르다. 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于中華人民共和國知識

産權海關保護條例實施方法 제23조에 의하면 화물가치가 2만위안 이하의 경우에는 그 화물가치에 해당

하는 금액, 화물가치가 2만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화물가치의 50%를 담보로 제공하여

야 하며, 화물가치가 2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 위안이다.

87) 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于(中華人民共和國知識産權海關保護條例)的實施爲法 제16조

88) 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于中華人民共和國知識産權海關保護條例實施方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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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적 보호

1) 의의

중국은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대하여형사책임을묻는경우가드물어89) 모

조품을 생산하다 단속이 된 뒤에도 동일한 침해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법에형사적보호에대한내용이규정된것은90) 1983년도에상표법을제정

하면서부터이다. 2001년도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상표법 제59조에 상표권 침해

행위에대한유형을 3가지로규정하게되는데이는 1999년에개정된형법을대

부분 반영한 것이다. 상표법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성요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형벌의 부과는 형법 제213조, 제214조, 제215에 규정되었다.91) 아울

러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에92)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제52조의상표권침해행위가있어야하고, 그침해행위가범죄의성립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만 있다고 해서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상표권 침해행위의 정도가 엄중한 정도(嚴重)나 특별히 심한 정도

(特別嚴重)가93) 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상표도용죄는 16세 이상의 형

사적책임능력이있어야그책임을물을수있다.

2) 상표도용죄

89) 2003년도에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적발된 23539건 가운데 단 59건만이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어 형사처

벌을 받았다는 통계로 보아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지를 알 수 있다.

90) 상표권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1979년도에 중국 형법 제127조에 상표도용죄(假冒商標罪) 신설하면서 부

터이다.

91̀̀) 吳漢東, 前揭書, 288면.

92)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關于辦理侵犯知識財産權刑事案件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2004年11月2

日 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 第1331次會議. 2004年11月11日 最高人民檢察院 第十檢察委員會 第28次會

議 通過 法釋[2004] 19號).

93) 불법 영업액이 25만위안 이상 또는 불법 소득액이 15만위안 이상인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등록상표를

도용하였고, 불법 영업액이 15만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액이 10만위안 이상인 경우 등. 法釋[2004]

19號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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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동일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상표를 사용하고, 그 정도

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하거나 벌금만을 과한다. 정

도가 특별히 심한 정도의 경우에는 3년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과한다.94) 형사적책임이부과되는상표권침해는타인이상표권자의허락없이

사용하는상표와상품이상표권자의그것과동일해야하며, 유사범위까지그대

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사용허락

을받은지정상품에기초하여판단하는데, 동일한종류의목적을가지는상품은

규격, 유형 등에 무관하게 동일상품에 속한다. 동일상표에 대하여는 완전히 같

아야 동일상표라고 할 수도 있으나 상표도용죄에 있어서는 내용상 원칙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상표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상표권 침해행위

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의 정도가 엄중한 정도(嚴重)가95) 되어야

한다. 침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상표도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의

고의를 명백하게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법원에서는 상표권자의 허

락없이등록상표와동일한상표를사용하는경우고의로보아형법상책임을묻

고있다.

3) 기타 범죄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죄는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임을 명백히 알면서 판매

하였고, 그 판매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여기에서 명백히

안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대개 그 기준

으로는 행위자가 정당한 영업주체인지 여부, 거래방법 및 시간과 장소, 정상적

인 거래가격 여부, 구매 경로, 매매과정의 고액의 수수료, 상품에 대한 인식의

정도등을가지고판단한다. “명백히아는경우”에대하여法釋[2004] 19호에96)

따르면 1) 행위자가 판매상품의 부착상표가 변경된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2)

94) 중국 형법 제213조.

95) 불법 영업액이 5만위안 이상 또는 불법 소득액이 3만위안 이상인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등록상표를 도

용하였고, 불법 영업액이 3만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액이 2만위안 이상인 경우 등.

96) 法釋[2004] 19號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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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품 판매로 행정처벌을 받은 자가 재범한 경우, 3) 상표권자의 문서를 위조

한경우등을들고있다. 판매금액이비교적큰경우는5만위안, 대단히큰경우

는 25만위안 이상인 경우이다.97) 한편,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 판매죄는

등록상표의 표지를 위조 또는 무단 제조하거나, 그와 같이 제조된 타인의 등록

상표를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98) 이런 경우 그 행위가 형사적 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경우에범죄를구성하는데, 위조라는것은권한없는자가타인의등록

상표와동일상표를인쇄하거나제조하는행위를말하며, 무단제조라는것은상

표권자의 허락없이 상표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허락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에서도 상표권 침해행위의 정도가 엄중한 정도이거나 특별히 엄

중한정도가되어야형사적책임을물을수있다.99) 단체가이죄를범하면단체

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들도 처벌하기 때문에100) 양벌규

정이라고할수있다.

Ⅴ. 치명상표(馳名商標)의 특수보호

1. 의의

치명상표(馳名商標)는시장에서오랜기간동안사용되어관련公衆에게광범

위하게 알려져 있고101) 동시에 명성과 신용이 비교적 높은 상표를 말하며,102)

97) 法釋[2004] 19號 제2조.

98) 吳漢東, 前揭書, 290면.

99) 法釋[2004] 19號 제3조.

100) 吳漢東, 前揭書, 290면.

101) 상표법상 제도적인 뒷받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의 치명상표의 인정은 매년 증가되었고, 치명상

표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자신의 상표광고 및 관리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치명상표제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치명상표의 인정을 이용하여

지역의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표시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각 省의 치명상표로 인정된 건 수

가 그 지역의 경제발전을 보여 주는 이정표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각 省에서는

그 지역 기업들의 치명상표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정태호, “중국 상표법상 치명상표

의 개념 및 인정방식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53호(2008), 76면.

102) 吳漢東, 前揭書,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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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公衆에는 상표를 표기한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관련 소비자,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그리고 판매과정에서의 관련자 등이 포

함된다.103) 치명상표 인정은 상표국 및 商標評審委員會가 상표법, 상표법 실시

조례, 치명상표인정및보호규정, 상표평의규칙및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각

청의국, 실의주요직책, 내설기구및인원편제규정등관련규정에근거하여

상표를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104) 그런데 이러한 치명상표에 대한 개념이 외

국에소개하는문헌마다차이가있어서혼란을주고있다.105) 즉치명상표를단

순하게 주지·저명상표의 개념을 포괄하는“有名商標”로 번역하는 경우와106)

著名商標로 번역하는 경우107)와 주지상표로 소개하는 경우108) 및 원어인 치명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109) 등으로 구분된다.110) 한편 중국에서의“저명

상표(著名商標)”는지방정부인각省의산업을발전시키기위하여, 각省에서널

리 알려져 인정된 상표를 말한다. 著名商標는111) 馳名商標보다 지명도가 낮은

상표를 구분할 경우에 사용되며, 지역적 범위 및 인적범위 면에서도 그 정도가

낮은하위개념의상표라고할수있다.112)

2. 치명상표의 인정

103) 중국에서 저명상표의 인정은 정부가 주도하였는데, 중국이 처음으로 저명상표를 인정한 것은 1989년에

발생한 同仁堂 상표사건 이후이다.

104) 馳名商標認定和保護規定 제2조.

105) 정태호, 전게논문, 77면.

106) 2001년에 주중국 대사관이 발간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에는 馳名商標를 有名商標로 번역하고 있다.

107) 遠藤 誠, 「中國知的財産法, 商事法務」, 2006, 82-83면; 張輝·韓登營 編著, 「中國知的財産權ハンドブッ

ク」, 東京布井出版, 1999, 114~119면; 박희주, “중국의 개정상표제도(1)”, 「지식재산21」, 제79호(2003),

116~118면 등.

108) 배철훈, “조약 및 각국에서의 주지상표보호제도(1)”, 「지식재산21」, 제80호(2003), 116-118면 등.

109) 馳名商標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강학상의 著名商標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서 著名商標와 主知商標가

혼재되어 있는 상표로서 저명상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를 모두 보호하는 상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태호, 전게논문, 75-86면 등

110) 본고에서는 馳名商標를 원어 그대로 치명상표로 번역하기로 한다.

111) 遠藤 誠, 「中國知的財産法, 商事法務」, 2006, 83면에서는 이를 周知商標로 번역하고 있다.

112) 정태호, 전게논문,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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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방식

치명상표의인정과그에대한특수한보호는그상관관계가상당히밀접하

다. 치명상표의인정은권한있는기관이당해상표의지명도나주지성을입증할

수있는관련자료를확인하여, 법령에정한주지·저명상표로서의보호적격을

갖추었는지를판단하거나결정하는과정을말한다. 치명상표의인정방식은인

정주체에따라크게행정당국에의한인정, 법원에의한인정과소비자협회라든

가기타일반대중에의한인정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치명상표의보

호의인정에대해서는적극적인정(主動認定)과소극적인정방식(被動認定)이

있다. 적극적인정방식은사전인정방식으로상표국이상표업무관리의필요에

따라치명상표인지아닌지를확인하는방식이며, 소극적인정방식은사후인정

방식으로상표권분쟁이발생한경우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이나법원이치명

상표여부를사후에확인해주는방식이다.113) 상표등록이나상표무효심판중

에분쟁이발생한경우, 당사자들은상표국과상표평심위원회에치명상표의인

정과보호를신청할수있다.114) 우선이의신청과함께치명상표와관련된자료

를상표국에제출하여판단을받을수있고, 상표관리단계에서도치명상표여부

를인정받을수있다. 그리고상표심판단계에서도상표평심위원회로부터치명

상표여부를인정받을수있다. 매년6월과12월에상표국과상표평심위원회는

인정된치명상표를공고한다. 한편상표권자가법원에상표침해소송을제기하

면서치명상표에관한증거자료를제출하는경우법원은치명상표여부를결정

한다.115) 소극적인정방식을“個案認定”즉개개사안별인정이라고도하는데

법원은소극적인정방식만을취하고있다. 중국상표법과상표법실시조례는세

계무역기구의무역규칙과국제관행에따라치명상표에대한“個案認定”을규

정하고, 상표권의확정이나침해행위가있는경우에당사자가치명상표의증거

를제출하면상표행정집행기관이나법원은치명상표를보호하도록특별히규

정하고있다.116)

113) 王連峰, 前揭書, 200면.

114) 商標法實施條例 제5조.

115) 2002년 10월 12일 공포한 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商標民事糾紛案件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제22조.

116) 吳漢東, 前揭書,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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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기준

치명상표에대한인정기준은관련법률및그에관한규정에따라야한다. 해

당상표가 치명상표 즉 주지·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국 상

표법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상표법 제14조에서는 5가지 요소, 즉 당해상표가 대

중에게 알려진 정도, 상표의 사용기간, 광고 정도,117) 치명상표로 보호받았던

기록, 당해 상표의 기타 치명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18) 우선

관련분야의 대중들에게 알려진 정도는 당해 상표를 치명상표로 인정할지 여부

에대한판단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요건이다.119) 그리고그외에치명성의요

소에 대해서는 馳名商標認定和保護規定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표법제14조와馳名商標認定和保護規定제3조의내용을말하며그외에도각

지방정부가부여하는우수기업의칭호, 우수상품의칭호, 각종박람회에서수상

한 실적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馳名商標認定和保護

規定 제3조는 상표법 제14조 각호에 명시된 조건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증거자

료가필요하다고하였다. 우선관련대중의당해상표에대한숙지의정도를증명

하는 관련 자료, 둘째 당해 상표를 계속적인 사용기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로

서 당해 상표의 사용, 등록의 역사 및 범위에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당해 상표의 임의의 홍보업무 지속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로서, 광고선전과판촉활동방식, 지리적범위, 홍보매체의종류및광

고 투입량 등을 포함한다. 넷째 당해 상표가 치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을 증명

하는 관련 자료로서, 당해상표가 중국 또는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유명상표로

보호받은 것을 포함한다. 다섯째, 당해 상표가 치명상표임을 증명하는 기타 증

거자료로서당해상표를사용한주요상품의최근3년간의생산량, 판매량, 판매

117) 福時來사건에서 상표권자가 제출한 광고실적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5,419만위안의 광고비

용을 제출하였다. 2006년 11월 23일 판결. 福時來사건은 상표권자인 원고 福時來體育用品有限公司와

피고 陣明通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피고가 중국어 도메인이름‘www.福時來.com’과 영문 도메인이름

‘www.fushilaishoes.com’을 등록하였는 바 원고가 이를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여 福建省 南平

時 중급인민법원에서 승소하였다.

118) 吳漢東, 前揭書, 293면.

119) 관련분야의 대중들이란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는 소비자와 동상품의 판매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경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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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이익과세금, 판매지역등관련자료를120) 포함한다.121)

3. 치명상표의 보호

1) 상표의 등록거절 또는 취소 및 사용금지

중국 상표법 제13조 제1항은“타인이 중국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치명상표를

복제, 모조 또는 번역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써 혼동

을초래하기쉬운상표등록을출원할경우등록을허가하지않으며사용을금지

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중국에서미등록된타인의치명상표를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파리조약 제6조의2에서 주지·저명상표와 저촉하는 표지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상품, 서비스업에의 등록 배제 및 사용금지 규정을 따른 것

이라 할 수 있다.122) 제13조제2항은“타인이 중국에서 이미 등록한 치명상표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는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고

당해 치명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그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

국에서 등록된 치명상표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것은 TRIPs 제16조 제3항을

따른 것으로서 TRIPs에서 요구하는 바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다.123) 그러나중국상표법제13조제2항의치명상표는우리나라상표법제7조

제1항제10호와달리등록을배제할뿐아니라사용을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

으므로차이가있다.

2) 기타 등록 취소

120) 法釋[2009] 3號 제5조.

121) 吳漢東, 前揭書, 293면.

122)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제1항 제9호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주지상표 관련규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3)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제1항 제10호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

으키는 상표에 대한 등록 배제규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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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치명상표를영업주체의상호로등록하는것을금지한다. 상표권소유자

는 타인이 치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록하면 공중을 속이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명칭을 주관하는 기관에 그 기업명칭의 등록취소를 신

청할 수 있다.124) 상표권 소유자는 타인이 치명상표와 유사한 단어를 도메인이

름으로 등록하거나 도메인이름을 통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용이하게 공중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에 도메

인이름의등록에대하여취소신청을할수있다.

3) 정부의 보호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상표전략의 일환으로 치명상표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

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모조품 단속시 집중적인 보호를 하고 있

다.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모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하여“전국중점상

표보호목록”을작성하는데치명상표인경우에는이목록에등재할수있게되며

그러한경우상표보호에매우유리하다. 아울러세관에서국경조치를하는경우

에도 치명상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기 때문에 상표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금액이 최소한 일

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나 치명상표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경영한

금액에관계없이형사책임을질수있다.125)

Ⅵ. 결론

최근중국은경제성장의지속적인성장에힘입고동시에그일익을담당하고

있는지식재산권이국제화에맞추어이제는그수준과제도적보완이상당히진

전되었다. 현재중국은내부적으로는사회주의체제를고수하고있지만, 사회주

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면서 민간경제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여 성장, 발전을

124) 吳漢東, 前揭書, 294면 .

125) 2001.4.18 最高人民檢察院과 공안부가 공포한“關于經濟犯罪案件追訴標準的規定”제6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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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국인대에서는 헌법을 수정하여 사유재산

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

한 법률들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미미하였으나 개

방이후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협상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확실히 인지한 이후에

는 무서울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도 중국은 상표법을 위

반한 모조품, 위조품 등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

고있다. 중국은지식재산권제도를운영함에있어서개인의권리를보호하여재

산권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보다는 국가의 운영과 계획경제

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특히 상표권은 더욱 그렇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모든

상표권 관련한 법률과 규정들은 거의 완비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상표등록

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강제등록 제도를 취하는가 하면, 상표권

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조악하게 만들거나 품질을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하게 상표를 보

호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지·저명상표의 개념을 혼합한 것으로 보이

는치명상표제도를통하여기업의상표관리를적극적으로보호하는한편, 각지

방정부는 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제도적으로 치열하게 육성하고 있어 차후에

세계적인중국의유명상표가대량으로출현할가능성도있어보인다. 

오늘날 중국 기업들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상표출원과 등록을 필수사항으

로 여기며, 장차 상표권 분쟁에 대비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표

출원을확대함으로써매년상표출원이수십만건씩급증하고있다. 이에따라중

국에서도우리나라의상표를모방등침해한것이있을수있으므로우리기업들

은 중국에서의 상표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10년대

에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비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률의 규정은 있지만 상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지역에 따라 법률 집행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서 상표를 등록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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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Law is enact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administration of trademarks, protecting the exclusive right to the use of

trademark, and encouraging producers and dealers to guarantee the

quality of their goods and services and preserve the credibility of

trademark, so a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producers and

dealer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Adopted at the 24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Fi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August 23, 1982, amended for the first

tim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n Revising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ed at the 30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ev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February 22, 1993, and amended for the second tim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n Revising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ed at the 24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i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October 27, 2001. Recently

Chinese enterprises regard the trademark registration as important

things in business. Especially we have to manage and protect the

trademark to cope with trademark infringement at another countries.

Trademark,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Trademark Law,

Examin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Approval of Trademark

Registration, Well known Mark, Famous Mark

A Study of Trademark Protection Syst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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